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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의 개념과 법행 에 한 처벌과 용서*

하 사 랑 김 범 † 김 민 지

경기 학교 숙명여자 학교

범죄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공인의 분류기 범 와 공인의 법행 에 한 처벌과 용서를 살펴보았다. 실험 1

에서는 공인의 정의와 공인이 갖추어야할 요소 는 자격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공인의 정의는 ‘인지

도를 갖춘 사람’, ‘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 는 자

격은 청렴함, 정직함, 도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인의 기

속성을 선정하고 각각의 속성에 해 재 공인이 갖고 있는 정도와 가져야 한다고 기 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와 외모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재와 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에서 청렴함, 도덕성, 규범 수의 차이가 컸으며, 경제력, 사회 지 , 향력은 재보

다 앞으로 더 게 가져야 된다고 평가되었다. 실험 3은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알아보기 해 실시

하 다. 결과에 의하면, 고 공무원군을 포함한 공무원군이 상 으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았

으며, 연 인군 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험 4에서는 공인의 법행 에 한

처벌과 용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행 에 한 처벌, 비난, 자숙에서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과

일반인과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인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와 처벌, 비난, 자숙 간에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주요어 : 공인(公人), 공인의 법행 , 처벌 단, 비난,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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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9일 로 씨름선수로 천하장사까

지 지내다가 연 인으로 변신, 유명 MC로 맹활

약하던 강호동이 거액 탈세 의를 받고 결국

잠정 으로 연 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한

국경제, 2011. 9. 23). 상당수 네티즌들이 “솔직히

이제 텔 비 에서 강호동씨를 본다면 좋게 보

이지는 않을 것 같다.”, “공인이면 처신을 좀 더

신 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며

퇴출운동에 동참했다(뉴스엔, 2011. 9. 9). 이와는

반 로 진성호 새 리당 의원은 “강호동씨가 탈

세로 비 을 받다 은퇴 선언까지 했지만 다른

분야의 탈세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비 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

까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 하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1. 9. 23).

강호동 사건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연

인을 공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합한 자질을 갖

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호동은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에 한 책임을 지고

연 인 활동을 지하 다. 일반인이라면 사회

주목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부과되는 세 과 벌

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공인은 법행 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기

간이 지난 후에야 활동을 재개하기도 한다. 자숙

기간을 가진 후에 활동을 시작하면 이에 한

비난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인

의 법행 에 해 일정 부분 용서를 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들은 법행 에 한 처벌

용서의 기 이 공인에게 더 엄격하게 용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인 여부가 법행 에 한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처벌 단 용서에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참여재

을 통해 일반인이 형사사법 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에 비추어 볼 때, 공인 여부라는 법률

외 요인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향을 수

있다. 공인의 언행은 의 심 상으로, 언론

각종 매체를 통해 공인의 업무와 련된 내

용에서부터 사 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에게 노출된다. 이 게 형성된 공인

에 한 인식 내지 선입견은 처벌 단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사건에 있어

서 언론보도를 통해 제공되는 피고인의 정보가

배심원의 평결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Steblay, Besirevic, Fulero, & Jimenez-Lorente, 1999;

Studebaker & Penrod, 2005).

공인 여부가 처벌 단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는 공인의 개념 범

와 공인 집단에 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공인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사람

들을 상으로 쓰인 것은 1980년 말로 추정되

고 있다(임유진, 1998). 그 이 에는 공인이라고

통칭되기보다는 공직자, 유명인, 연 인 등 다양

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공인이라는 말은 주로

언론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 법 소송에서

도 사용되었다(이재진, 1999). 명 훼손에 한

기존 연구는 공무원, 정치인, 공직자의 친인척,

언론인, 교직자, 학교수, 연 인, 성직자, 사회

운동가, 기업가, 법조인 등을 공인의 범주에 포

함하여 분류하 다(이재진 2003; 임유진, 1998;

차용범 2001, 2002). 공인의 분류와 개념에 해

서는 명 훼손과 련하여 언론학과 법학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합의 을 찾지 못하 으며, 더

욱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인의 개념, 분류기

범 , 공인에 한 인식에 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인의 개념과 범

공인에 한 일반인의 인식을 알아보고 법

행 에 있어서 행 자의 공인 여부가 처벌 단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인의 분류

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과 네이버 국어사

에서는 공인(公人)을 ‘공 인 일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사 정의에

근거한다면, 공인에 해당되는 가장 합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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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무원이다. 그 외에도 연 인, 작가, 운동선

수 등을 공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아시아

경제, 2012. 4. 13; 엑스포츠뉴스, 2012. 7. 5).

공인의 분류는 명 훼손과 련하여 언론학에

서 주로 다루어졌다. 언론에 한 명 훼손을 주

장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지 가 공인인지 여부

에 따라 법리의 용이 달라지므로 공인의 분류

는 명 훼손 사건에 있어서 요한 쟁 이다. 미

국은 명 훼손에 있어서 공인이론을 요한 기

으로 사용한다. 공인이론은 1964년 경찰서장

Sullivan이 뉴욕타임스를 상 로 한 재 1)을 시발

으로 하여 발달하 다. 이 결에서 원고가 공

인일 경우 피고의 실 악의(actual malice)를 입

증하지 못하면 명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실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2)을 수

립하 다. 미연방법원은 Gertz 결3)을 계기로

공인을 일반 공인(all purpose public figures), 제

한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s), 비자발

공인(involuntary public figures)으로 분류하 다. 일

반 공인은 사회 반에 걸쳐 명성이 있는 사

람으로, 이들의 언행은 의 심이 되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에게 설득력과 향력을

행사한다. 제한 공인은 사인(私人)이 언론에 보

도될 경우 부분 해당되는 유형으로, 제한 공

인의 정의는 모호한 개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법원은 공 인 논쟁에 향력을 행사하기

해 그 논쟁의 면에 스스로 등장하면 구나

제한 공인으로 본다(문재완, 2002). 즉, 제한

공인의 별 있어서 공 논쟁의 존재 여부, 자

발 참여 여부 두 가지를 확인한다. 비자발

공인은 자발 인 행동이 없어도 일반인이 공인

이 되는 것으로, 범죄행 의 용의자라든가 유명

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2)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진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

로, 피고의 발표내용이 허 라는 것 피고가 그 내

용의 허 를 알았다거나 무분별하게 이를 무시하 다

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 훼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3) Gertz v. Welch 418 U.S. 323(1974).

인의 부인, 정부, 애인 는 공 심사에 한

논평가나 특정 사실의 연루자 같은 사람들이 있

다(김동주, 2001). 이 세 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무원(public officials) 한 실 악의

원칙의 용을 받는다. 다만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이 용되는 것은 아니다4). 보

통 공 인 일의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공

무원에 한해 실 악의 원칙이 용되며, 퇴직

한 공무원도 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취 된

다(문재완, 2004).

한국에서는 공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공직

자, 유명인, 명사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

어 왔다. 공인이라는 용어는 언론에 의해 먼

사용되었는데, 미국 명 훼손법상의 공인과 같은

의미로 이를 사용하 다(이재진, 2004). 한국 언

론은 공인의 범 를 국회의원, 정치인, 고 공직

자, 매체를 이용한 각종 보도를 통해서 통령,

통령 후보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에서부터 유

명 스포츠맨, 탤런트, 화배우, 가수 등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인물들로 규정하여왔다(최지웅,

2003).

국내 법원에서 미국의 공인이론이 극 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명 훼손 법리 용에 있

어서 사인과 공인은 그 범 와 제한에 차이가

있음을 구분하 는데 “음주운 은 공공의 심사

항이 되는 것이고 행 자가 구인지는 심의

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 자가 공 인 인물

(public figure)인 경우는 행 자가 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심 상이 된다.”고 보았

다5).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의 지 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공

무원으로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지 에

있다거나 선거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일정지

역 사회나 국가 인 심사에 해당하는 등 사유

가 있어 그 활동 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

다는 이 인정되어야 공인의 지 에 있다고 할

4) Hutchison v. Proxmire, 443 U.S. 111(1979).

5)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7나4714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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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제시하 다6).

국내에서는 기존 명 훼손 법리 용에 있어

서 공인 이론에 한 요성이 강조되어왔음에

도 불구하고 여 히 모호한 공인의 개념 사용이

라는 문제 은 인식하되 정작 ‘공인이 구인가’

에 한 해답을 도출하거나 원칙을 제시하는 데

는 한계가 있었다(윤성옥, 2007). 명 훼손과

련되어 공인에 한 일부 개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인개념에 한 기 이 명확히 정립되

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한국 법원과 언론 내지

사회 일반의 공인 련 인식은 격한 차이를 드

러내고 있다(최지웅, 2003).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인 여부가 요한 쟁

이 되는 명 훼손 법리 용에 있어서도 공인

에 한 명확한 분류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그리고 기존의 명 훼손의 에서 다루어

진 공인은 언론학계와 법원의 입장으로 이는 최

지웅(2003)이 지 한 바와 같이 일반인의 인식이

충분히 반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에 한 연구

공인이 사회에 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사회

가 공인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 책임과 사

회 의무 등을 요구한다는 을 고려하면 공인

을 사회의 특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사회

특수집단 범죄는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or crime)라는 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Sutherland(1983)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회 으

로 높은 지 와 명성을 가진 자들이 의욕 동

기에서 자신의 직업, 신분, 지 를 활용하여 행

하는 범죄라고 정의하 다. 통 으로 범죄학

연구는 하 계층에서 질러지는 도, 강도, 상

해, 강간, 살인 등 직 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

를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 유형에

해서 집 인 연구를 하 는데, Sutherland

(1940, 1945, 1983)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더 험

6) 서울지법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 결.

한 범죄로 더 많은 죽음이나 상해, 재정 손실

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이런 상 계층의 범죄에

한 문제를 연구하 다.

최승 , 김범 김시업(2009)은 학생을

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한 처벌철학과

양형 단을 조사하 다. 고 기업간부의 사기,

횡령, 고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일반인의 강도,

도에 한 5가지 범죄 시나리오를 학생 참

가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한 양형을 단하도

록 하 다. 그 결과, 참가자는 법정형이 더 큰

뇌물수수죄보다 사기죄와 횡령죄에 더 형을

내렸으며,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같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강도에 해서 강도보다 사기, 횡령

에 더 큰 형량을 부과했다.

처벌에 향을 주는 개인의 사회 인 특성에

한 연구로는 사회경제 지 와 처벌 단에

한 연구가 있다. 부분의 공인들은 사회경제

지 (socioeconomic status)가 높은 사람으로 인

식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 지 와 처벌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 공인에 한 처벌 단을

이해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범죄자의 사회

경제 지 가 낮을수록 범죄성이 높다고 단

하고 사람들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보고해왔다(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Freeman, 2006; Hoffman, 1981; Mazzella & Feingold,

1994; Osborne & Rappaport, 1985). Mazzella와

Feingold(1994)는 모의배심원이 처벌을 단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신체 매력, 인종, 사회경제

지 , 성별이 주는 향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 다. 그 결과, 범죄자의 사회경제

지 가 낮을수록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

하 고 그에 따라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 다.

반면에 Esqueda, Espinoza, Culhane(2008)의 연

구에서는 범죄자의 사회경제 지 의 효과가

일 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

다. 사회경제 지 와 인종, 범죄유형(횡령, 자

동차, 도)을 조작하여 2개의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1의 참가자는 미국의 주류집단인 유럽

계 미국인으로 자신들과 같은 유럽계 미국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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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와 멕시코계 미국인 범죄자에 해서 처벌

단을 하 다. 그 결과, 범죄유형에 상 없이

사회경제 지 가 낮은 멕시코계 미국인 범죄

자에 해서 다른 경우보다 범죄자를 비난하는

강도가 높았고 범죄에 한 책임이 크다고 단

하 으며, 유죄 평결을 더 많이 하고 더 긴 형량

을 부과하 으나 유럽계 미국인 범죄자에 해

서는 사회경제 지 에 따른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상으

로 연구 1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 는데, 연구

1과는 다르게 범죄자의 인종과 사회경제 지 ,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 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night, Giuliano, Sanchez-Ross(2001)는 강간

범죄에 있어서 인종과 인지도가 범죄자에 한

처벌 단에 주는 향을 확인하 다. 인종은 흑

인과 백인으로, 인지도는 유명인사(celebrity)와 일

반인으로 조작하 다. 학생 참가자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강간범죄에 한 신문기사를 읽고 가

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가해자의 직업에 주는

향, 가해자가 유죄를 받을 확률, 유죄라면 부과

되는 처벌의 크기 등을 묻는 8가지의 질문에 응

답하 다. 연구 결과, 가해자의 인종과 인지도는

참가자들의 강간범죄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흑인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흑인 일반인보다 더 부정 으로 참가자들에게

인식된 반면에 백인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백인

일반인보다 더 정 으로 인식되었다.

Wong, Goodboy, Murtagh, Hackney,

McCutcheon(2010)은 살인사건에 있어서 유명인사

가 주는 향력을 보고자 하 다. 유명인사는

화배우, TV스타로, 일반인은 회사원으로 조작하

여 비교하 다. 학생 참가자는 범죄자만 다르

게 조작되고 그 외의 내용은 같은 세 개의 시나

리오를 읽은 후에 처벌 단과 유명인사태도척도

(Celebrity Attitude Scale)에 응답하 다. 이 척도는

유명인사에 한 태도와 친 감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높은 수를 보일수록 유명인사에게 호

의 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수를 보

인 참가자들은 낮은 수를 보인 참가자들보다

유명인사의 범죄에 해서 더 무죄라고 단하

으며, 화배우에게 가장 낮은 유죄확률을 평

정하 다. 그러나 유명인사태도척도에서 낮은

수를 보인 사람들은 회사원보다 유명인사에

해 더 높게 유죄라고 응답하 다. 그 에서 특

히 화배우에 한 유죄 단이 가장 높아서 유

명인사태도척도에서 높은 수를 보인 사람들과

차이를 보 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한 처벌 연구와 사회경

제 지 에 따른 처벌 연구, 유명인사에 한

처벌 연구를 통해서 법행 를 한 공인에 한

처벌 단이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

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에 한

구체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시 에서 기존의

화이트칼라, 사회경제 지 , 유명인사에 한

연구들이 공인의 속성을 반 하는 것인지 확인

할 수 없으며, 일부 반 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이

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을 모두 반 한 것

이 아니므로 그 결과에 한계를 갖는다.

종합하면, 공인의 정의는 사 정의를 벗어

나 더욱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이는 법학 언론학의 입장으로 일반인

의 시각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하 다. 더욱이 공

인의 사 정의에 부합하는 공무원에게 요구

되는 높은 도덕 자질 사회 책임이 공인

의 정의가 더욱 포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요구되는지 알아보지 않았다는 데 한계

가 있다. 처벌에 있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사

회경제 지 , 유명인사에 한 연구들이 있으

나 공인의 처벌에 해서는 직 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공인 분류 기 공인에 한 인식을 알아보

고 공인 여부가 처벌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

다. 이를 해 공인의 정의와 속성, 공인의 재

속성과 기 속성,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 공

인의 법행 에 한 처벌을 알아보는 4개의

연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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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1

실험 1은 공인은 구인가를 알아보고자 실시

하 다. 이를 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인의

정의에 해 조사하고 공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속성과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살펴보았다.

참가자

4년제 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

생 85명(남성: 37명, 여성: 48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0.84

세(SD=1.65)이다.

조사내용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사용하여

공인의 정의 공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 는

자격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

결과 논의

공인의 정의

공인의 정의에 해 알아보기 해 응답을 분

류하여 범주화하고 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알아보았다(그림 1 참조). 29.85%의 참가자

가 ‘ 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 ‘많은 사람들에

게 알려진 사람’ 등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공인을 정의하여 체응답 인지도가 가장 높

은 비율을 보 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행동

에 향을 미치는 사람들’, ‘사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않아도

향을 수 있는 사람’ 등 ‘ 향력을 행사하

는 사람’을 공인으로 정의하는 응답이 높았다

(26.87%). 인지도와 향력은 체 응답의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응답들과는 10%이상

의 차이를 보 다.

공인의 사 정의인 ‘공 인 일에 종사하

는 사람’은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 는데

(14.18%), 앞의 인지도와 향력을 합친 결과가

이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인이라는

단어가 사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인

에게 매체를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은

연 인을 포함하여 그 외의 사람들도 공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의 응답으

로는 ‘ 표성을 가진 사람’(5.97%), ‘사회 지

가 있는 사람’(5.97%)이 있었으며, 기타(17.16%)의

반응으로는 ‘사회를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 주는

사람’, ‘말과 행동이 신 한 사람’, ‘사회의 모법

이 되는 사람’ 등이 있었다.

공인의 속성

체 응답을 분류 범주화하고 응답 비율

과 순 를 알아보았다. 체 응답 청렴함이

1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

직함(10.37%), 도덕성(8.71%), (7.05%), 책임감

(6.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인에게 높은 도덕

자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이와 같은 결과는 재 공인이 술한

속성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공인의 정의에 한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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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2

실험 1에서 공인이 갖추어야할 속성에 해

조사하 으나 구체 으로 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 으므로 한계를 갖는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공인의 속성에

해서 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와 앞으로 공인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를 측정하 다. 이를 통해 재 공인에 한 인

식을 조사하고 공인에 한 기 와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참가자

4년제 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08명(남성: 36명, 여성: 72명)이 실험에

참가하 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1.59세이다

(SD=1.96).

조사내용

재 지각

실험 1의 분석 결과를 토 로 24개의 속성을

선정하 다. 기본 으로 순 가 높은 순으로 선

정하 으며, 순 가 낮더라도 선정된 속성들과

성격이 달라 다양한 측면을 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속성들도 포함하 다. 이 24개의 기

속성에 따라 공인을 평정하 다. 참가자는 각 속

성을 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 갖고 있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갖

고 있다.’의 7 까지 제시된 7 척도 상에서 평

정하 다.

기 지각

공인이 24개의 기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즉, 공인에 한 기 를

평정하도록 하 다. 참가자는 각 속성에 해

‘ 갖지 않아도 된다.’의 1 부터 ‘매우 가져

야 한다.’의 7 까지 제시된 7 척도 상에서 평

정하 다.

결과 논의

공인에 한 재 기 지각

24개의 공인의 기 속성에 해 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앞으로 공인이 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표 1

참조). 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

으로 향력(5.98)을 가장 높게 평가하 으며, 다

음으로 사회 지 (5.78), 경제력(5.70), 인지도

(5.64) 등의 순이었다. 재 지각 청렴함(2.87)

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정직함

(2.95), 기부(3.06) 순으로 평가가 낮았다. 이는 공

인에게 기 하는 속성으로 책임감(6.47), 정직함

(6.44), 모범성(6.39), 청렴함(6.37), 규범 수(6.27)

등 도덕 자질이 높게 나타난 것과 조되는

것으로, 재 공인이 부정 으로 평가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공인에 한 재 지각과 기 지각의 차이

공인에 한 재 지각과 기 지각의 차이를

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인지도와

외모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재와 기 간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그

에서 특히 청렴함(t(107)=17.76, p<.001), 도덕성

(t(107)=16.44, p<.001), 규범 수(t(107)=16.09, p<

.001)의 차이가 컸는데, 이는 일반인이 기 하는

도덕 자질에 공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 다(그림 2 참조).

부분의 속성들이 재보다 기 가 높게 평

가되었으나, 경제력(t(107)=-6.98, p<.001), 사회

지 (t(107)=-2.95, p<.01), 향력(t(107)=-2.00,

p<.05)은 재 갖고 있는 정도보다 앞으로 더

게 가져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향력은 실

험 1에서 공인을 정의하는 속성으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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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재 지각 평균(SD) 기 지각 평균(SD) 재 순 기 순

향력 5.98(1.01) 5.77(1.16) 1 16

사회 지 5.78(1.07) 5.36(1.20) 2 19

경제력 5.70(1.57) 4.54(1.49) 3 23

인지도 5.64(1.14) 5.53(1.32) 4 18

표성 5.53(1.39) 5.89(1.15) 5 13

문성 4.90(1.55) 5.98(1.20) 6 11

화술 4.85(1.54) 5.20(1.22) 7 21

리더쉽 4.40(1.56) 5.80(1.13) 8 15

3.88(1.39) 5.95(1.19) 9 12

사명감 3.86(1.50) 6.15(0.97) 10 7

교양 3.85(1.48) 5.59(1.20) 11 17

책임감 3.62(1.52) 6.47(1.06) 12 1

신 함 3.60(1.43) 6.00(1.19) 13 9

모범성 3.60(1.45) 6.39(0.83) 14 3

외모 3.60(1.70) 3.59(1.81) 15 24

친 도 3.40(1.71) 5.01(1.42) 16 22

규범 수 3.38(1.48) 6.27(1.02) 17 5

공평성 3.34(1.36) 6.19(1.08) 18 6

립성 3.33(1.17) 5.99(1.21) 19 10

도덕성 3.12(1.35) 6.13(1.09) 20 8

에 한 사 3.08(1.36) 5.83(1.26) 21 14

기부 3.06(1.34) 5.23(1.57) 22 20

정직함 2.95(1.32) 6.44(0.98) 23 2

청렴함 2.87(1.36) 6.37(1.12) 24 4

표 1. 공인에 한 재 지각과 기 지각의 평균/표 편차 순

그림 2. 공인의 재 지각과 기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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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재 공인이 부정 으로 평가되는 것을 고려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거나 부정 이라고 생

각하여 낮아져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 험 3

실험 1, 2에서 공인의 정의와 공인에 한

재 지각 기 지각을 알아보았으나 구체 으

로 어떤 상을 공인으로 인식하고 평가하 는

지 알 수 없었다. 실험 3에서는 공인으로 인식되

는 직업을 조사하여 공인의 범 를 알아보았다.

참가자

4년제 학교에서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하

는 학생 128명(남성: 65명, 여성: 63명)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피험자의 평균 연

령은 23.38세이다(SD=2.91).

조사내용

사 조사를 실시하여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

업 50개를 선정하 으며, 이 게 선정된 50개의

각 직업에 해 참가자들에게 공인이라고 생각

하는 정도에 따라 ‘ 공인이 아니다.’의 0 부

터 ‘매우 공인이다.’의 100 까지 평정하도록 하

다

결과 논의

제시한 50개의 직업에 따른 평정 값을 분석하

여 표로 나타내었다(표 2 참조). 그 결과, 통령

(94.84)이 가장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 다

음으로 국회의원(86.28), 장 (80.87), 외교 (80.23)

순이었으며, 정치인(80.08)은 6 다. 통령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매

우 크며, 더욱이 공 인 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공인의 정의를 가장 잘 반 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0 안에 있는 나머지 직업들

역시 큰 향력이 있는 직업이며, 때때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정책 등을 통해 직

으로 사회나 개인에게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직업은 한 정치인을 제외하면 모두

공 인 일에 포함된다. 정치인의 경우, 다른 직

업에 비하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순 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들은 공인 여부

를 단할 때, 먼 인지도와 향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다음으로 공 인 일에 종사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표 운동선수(13 , 70.09), 아나운서(14 ,

68.69)도 상 으로 높게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

었다. 국가 표 운동감독(19 , 63.46)보다 운동선

수가 더 공인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인지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과 같이 배

우(16 , 64.83), 가수(18 , 64.01), 개그맨(22 ,

62.55)도 상 으로 높게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

었다.

교사군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51.42)가 27 ,

학교 교사(50.09)가 30 , 등학교 교사(48.28)

가 33 , 유치원 교사(39.97)가 45 로, 같은 교사

지만 차이를 보 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 학

교 교사, 등학교 교사는 유치원 교사와는 큰

차이를 보여, 상 으로 유치원 교사보다 더 공

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는 유치원 교사보다 · ·고 교

사가 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성직자는 기존 연구에서 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임유진, 1998; 차용범 2001, 2002; 이재진,

2003 등), 본 연구에서는 목사(42.02)가 40 , 신

부(41.27)가 42 , 스님(39.55)이 46 로 나타나 제

시한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 으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낮았다. 성직자가 갖는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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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업 평균(SD) 순 직업 평균(SD) 순 직업 평균(SD)

1 통령
94.84

(13.48)
18 가수

64.10

(25.50)
35 의사

45.50

(26.97)

2 국회의원
86.28

(19.26)
19

국가 표

운동감독

63.46

(25.97)
36 사회복지사

43.93

(25.74)

3 장
80.87

(21.10)
20 기자

63.39

(24.55)
37 기업임원

43.54

(27.79)

4 외교
80.23

(21.58)
21 직업군인

63.27

(27.78)
38 음반제작자

43.33

(26.16)

5 사
80.09

(21.24)
22 개그맨

62.55

(26.40)
39 쇼호스트

42.88

(27.54)

6 정치인
80.08

(24.09)
23 교수

60.65

(24.03)
40 목사

42.02

(30.37)

7
고

공무원

78.13

(20.82)
24 변호사

60.17

(25.20)
41 운동감독

41.71

(27.77)

8 경찰간부
77.01

(21.09)
25 방송국PD

54.62

(24.14)
42 신부

41.27

(30.59)

9 검사
76.48

(21.35)
26 평론가

52.13

(25.41)
43 회계사

41.15

(26.22)

10
고

군인

73.03

(24.94)
27

고등학교

교사

51.42

(27.02)
44 시인

40.92

(28.00)

11 경찰
72.23

(22.83)
28 화감독

51.24

(26.86)
45

유치원

교사

39.97

(24.83)

12 소방
71.44

(25.87)
29 재벌총수

50.84

(31.54)
46 스님

39.55

(30.38)

13
국가 표

운동선수

70.09

(23.53)
30

학교

교사

50.09

(26.68)
47

소기업

임원

38.10

(27.03)

14 아나운서
68.69

(24.14)
31 운동선수

48.90

(28.12)
48 감정평가사

36.65

(26.84)

15
일반

공무원

66.12

(24.49)
32 방송국작가

48.46

(25.09)
49 워블로거

31.88

(27.81)

16 배우
64.83

(25.55)
33

등학교

교사

48.28

(26.95)
50 로게이머

30.95

(27.21)

17
언론사

표

64.39

(27.17)
34 소설작가

45.60

(28.19)

표 2.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의 순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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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향력은 부분 해당 종교의 종교인들에 한

해서이므로 일반인에게는 인지도와 향력이 낮

게 인식될 수 있다.

실 험 4

실험 4는 공인의 법행 에 해 살펴보았다.

공인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따라 법행 에

한 처벌과 용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해 실시하 다. 실험 3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상 으로 공인으로 평가되는 직업

과 공인으로 평가되지 않는 직업을 선정하 다.

참가자들에게 음주운 시나리오를 제시하 으

며, 이때 음주운 자의 직업을 다르게 조작하

다. 각 시나리오를 읽고 참가자들에게 음주운

행 에 한 처벌과 용서에 응답하도록 하 다.

참가자

4년제 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

생 52명(남성: 19명, 여성: 33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3.42

세(SD=1.81)이다.

시나리오

법행 로 음주운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시나리오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토 로 하여 작

성하 다. 법행 음주운 은 범죄에 한

고정 념을 배제하면서 공인과 일반인이 높은

빈도로 지르는 법행 이므로 본 연구에

합하다고 단하여 선정하 다. 법행 자는 실

험 3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 다. 공인

으로 인식되는 직업 에서 그 정도 순으로 정

치인, 공무원, 배우를 선정하 으며, 상 으로

공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업으로 실험 3에서

가장 낮은 순 를 차지한 로게이머를 선정하

다. 마지막으로 일반인과의 비교를 해 회사

원을 선정하 다. 즉, 시나리오 상에서 법행

자를 정치인, 공무원, 배우, 로게이머, 회사원

으로 조작하 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호 안에 있는 내용이 법행 를 한 사람

의 직업을 조작한 부분이다.

(정치인)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경기도 안

양시 한 도로에서 알코올농도 0.063%의 상

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 하다 단속 인 경

찰 에 발 습니다.7)

조사내용

비난

참가자는 주어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 법행

를 한 사람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비난을 받

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해서 ‘ 비난받

지 않아도 된다.’의 1 부터 ‘매우 비난 받아야

한다.’의 7 까지 제시된 7 척도 상에서 평정

하 다.

처벌

참가자는 주어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 법행

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지에 해서 ‘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의 1 부터 ‘매우 처벌받아야 한다.’의 7

까지 제시된 7 척도 상에서 평정하 다.

용서

본 연구에서 용서는 법행 자에게 법행

의 직업으로 복귀하기 해 필요하다고 요구

하는 자숙 기간으로 조작하 다. 참가자는 주어

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법행 자가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자숙 기간을 개월

단 로 평정하 다.

7) 운 이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은 운 자의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본 시나리오에서 제

시한 알코올농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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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선정한 5개의 직업에 있어서 참가자가 공인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와 그 순 가 실험 3의 결과

와 일치하는지 조작검증을 하기 해 이 문항을

측정하 다. 참가자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법행

자의 직업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0~

100으로 평정하 다.

결과 논의

조작검증

시나리오에 제시한 5개의 직업이 잘 조작되었

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실험 3의 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을 가장 공인이

라고 인식하고 다음으로 공무원, 배우, 로게이

머, 일반인 순이다. 그러나 실험 4에서는 참가자

가 공무원보다 배우를 더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의 정도를 측정한 실험

3에서 일반 공무원과 배우의 차이가 크지 않았

으며, 실험 3과 4의 참가자들이 직업을 평가할

때 떠올린 구체 인 상의 존재 여부와 이

상들 간에 차이에 의해서 순 가 다르게 나타났

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4에서는 공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

라 처벌 용서 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목 이므로, 실험 3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실험 4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 다.

직업 평균 SD

정치인 88.19 17.77

공무원 63.42 28.54

배우 75.54 28.95

로게이머 37.19 23.24

회사원 12.04 14.44

표 3. 직업에 따른 공인 인식 정도(평균/표 편차)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비난에 미치는 효과

먼 , 직업에 따라 법행 에 한 비난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직업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직업에 따라 그 행 에

한 비난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48)=10.50, p<.001. 각 직업에 따른 비난 정도의

차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Tukey 방법으

로 사후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치인의

법행 에 한 비난의 평균이 6.13(1.10), 회사

원의 비난의 평균이 5.10(1.50)으로 정치인에

한 비난이 회사원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게이머에 한 비난

의 평균은 5.40(1.23)으로, 정치인에 한 비난이

로게이머에 한 비난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 배우와 회사원 간에도 차이가 나타

났다. 배우에 한 비난의 평균은 5.81(1.16)으로

회사원에 한 비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그

림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공인의 여부와 그 정

도에 따라 법행 에 한 비난의 강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직업들 간의

비난 정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공인에 한 인식정도가 비난에 미치는 향

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각 직업에

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비난 정도 간

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변수 간

의 상 계는 0.39 다(p<.001). 즉, 참가자들은

그림 3. 직업에 따른 비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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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자의 직업을 공인이라고 인식할수록 더

강한 비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

직업에 따라 법행 에 한 처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직업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직업에 따라 그 행 에 한

처벌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48)=6.27,

p<.001. 각 직업에 따른 처벌 정도의 차이를 구

체 으로 살펴보기 해 Tukey 방법으로 사후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치인의 법행 에

한 처벌의 평균이 6.35(0.81), 회사원의 처벌의

평균이 5.65(1.17)로 정치인에 한 처벌이 회사

원의 처벌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는 가장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치인과 일반인으로 인식되는 회사원

간의 차이로, 공인의 여부에 따라 법행 에

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다른 직업들 간의 처벌 정도의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인에 한 인식정도가 처벌에 미치는 향

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각 직업에

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처벌 정도 간

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변수 간

의 상 계는 0.35 다(p<.001). 즉, 참가자들은

법행 자의 직업을 공인이라고 인식할수록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용서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용서는 자숙 기간으로 살펴보았

다. 먼 , 직업이 법행 에 한 용서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직업에 따른 주 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미하여 직업에 따라 그 행 에

해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F(4, 48)=14.62, p<.001. 각 직업에 따른 자

숙 기간의 차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Tukey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치인의 법행 에 해 요구하는 자숙 기간

의 평균이 19.43(20.39)개월, 회사원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의 평균이 2.79(3.39)개월로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회사원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과

로게이머(M=7.32, SD=7.55), 정치인과 공무원

(M=8.75, SD=10.12)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정치

인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로게이머와 공

무원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배우와

회사원의 차이도 나타났다. 배우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의 평균은 13.10(11.02)개월로 회사원보

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인의 여

부와 그 정도에 따라 법행 시에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직업들 간의 자숙 기간의 차이는 통계 으

그림 4. 직업에 따른 처벌 정도 그림 5. 직업에 따른 자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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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5 참조).

공인에 한 인식정도가 용서에 미치는 향

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각 직업에

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요구하는 자

숙 기간 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변수간의 상 계는 0.47이었다(p<.001). 즉,

참가자들은 법행 자의 직업을 공인이라고 인

식할수록 더 긴 자숙 기간을 가져야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인에게 보다 엄

격한 용서의 기 이 용됨을 시사한다.

체 논의

공인의 법행 는 사회 책임을 이유로 들

어 거센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는 도덕 비난을

넘어서 객 으로 이 져야할 공인에 한 처

벌 단에 향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인의

법행 에 따른 일반인의 처벌과 용서에 한

단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에 앞서 사회에서

혼재되어 사용하는 공인의 정의와 인식에 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으므로 공인의 구체

개념과 분류, 범 속성을 알아보는 실험

을 먼 실시하 다.

그 결과, 공인을 ‘인지도 향력을 갖춘 사

람’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이

라는 용어가 사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공무원 외에도 아나운서, 배우, 가수, 개그맨 등

이 상 으로 높게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임유진, 1998; 차용범 2001, 2002; 이

재진, 2003 등)은 성직자를 공인으로 분류하 으

나 본 연구에서는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나 언론학계 법원과 일반

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공인에게 청렴함, 정직함 등과 같은 높은

도덕 자질을 갖출 것을 기 하지만 재 공인

이 이와 같은 자질을 기 만큼 가지고 있지 않

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행 에 한 비난, 처벌, 용서에서 공인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제시한 직업들

사이에서 공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강도 높은 비난과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

다고 생각했으며 보다 엄격한 용서의 기 을

용하 다. 즉, 공인이 법행 를 했을 시에 도

덕 비난과 용서에 그치지 않고 더 엄격한 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률외 요인에 의해서 공인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haw와 Skolnick(1996)

의 연구에서 피고인의 직업과 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 지 가 낮은 피고인에게 더 엄격한 처벌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Barnett과 Feild

(1978)의 연구에서 경제 지 가 높은 피고인에

게 한 처벌을 내린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

과이다. 사회경제 지 를 노력으로 성취한 것

으로 여기고 정 으로 바라보는 경향으로 인

해서 결에 이 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Gleason

& Harris, 1975), 실험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

인이 도덕 자질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향력과 사회경제 지 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보는 부정 인 시각으로 인해서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이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해석은 Knight 등(2001), Wong 등(2010)의 연

구에서 피고인에 한 정 이지 않은 시각이

엄격한 처벌을 이끈 것과 일치한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배우가 공

무원보다 더 많은 비난과 엄격한 처벌,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 공인에게 기 하고 있는 속성이 책임감,

정직함, 모범성, 청렴함, 규범 수 등 도덕 자

질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다

배우의 법행 에 더 엄격한 기 을 용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성보다 이를 포함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비난, 처벌, 용서에

있어서 더 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먼 , 공인에 한 일반인의

인식을 실증 으로 살펴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심리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공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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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지속되고 있는 ‘공인은 구인가’에 한

논란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 분야에 새

로운 연구결과를 축 하는 데 기 가 될 것이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실에서 새롭게 창출

되는 직업들이 공인에 해당하는가와 같은 이슈

가 발생하 을 때, 좋은 거를 제시해 수 있

다. 나아가 배심제와 같이 일반인이 형사사법

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에 비추어 볼 때, 법

행 를 한 공인과 일반인에 한 처벌과 용서의

차이를 살펴본 것은 재 차상에서 발생하는

배심원들의 심리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공정

한 형사사법체계를 갖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살펴보고 후속연

구를 제안하겠다.

첫째, 학생 참가자를 상으로 실험한 것에

제한 을 갖는다. 참가자의 연령과 직업에 따라

공인의 정의와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 학생만 상으로 하 다.

실험 1의 결과로부터 공인은 인지도, 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연령에 따라 향력과 인지도를 가진 인물

직업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공인이라고 인식되

는 직업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공인의 정의

와 속성의 차이,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의 차이

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험 3에서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조사하기 하여 50개의 직업만을 제시하 다는

이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재평가하

으나 면 한 조사를 해서는 더 많은 직업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에 해 조사하

으나, 직업 자체로 인해 공인으로 인식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공인으로 인식

될 수도 있다. 공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사회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향력을 행사한다면 일반인에게 공인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기 때문에 인지도와 향

력의 정도를 조작하여 공인으로 인식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고정 념을 배제하기

해 공인의 법행 를 음주운 으로 제한하 으

나, 법행 의 경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

이 공인이 지를 수 있는 특정 범죄를 조사하

고 이러한 범죄를 질 을 때의 처벌과 용서에

한 단을 연구할 수 있다.

다섯째, 공인을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용서하는 심리 기제를 살펴본다면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이를테면 공인의 도덕 자질이 기

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엄격한 처벌과 용서를 통

해 차이를 이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공인에

한 기 가 처벌과 용서에 미치는 향 등 심

리 기제에 해 연구함으로써 공인의 처벌과

용서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인으로 인식되는 각 직업이 기

속성을 갖고 있는 정도와 가져야 하는 정도

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 질 필요가 있다. 공인으

로 인식되는 직업에 따라 재 속성의 정도와

기 하는 속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들 간의 차이를 살펴

으로써 공인을 보다 세부 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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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Public Figure:

Punishment and Forgiveness on an Illeg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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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l concept of public figure and how illegal acts of public figure influence

punishment and forgiveness evaluation.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defined public figure as a person with

recognition and who can exert influence on other people. Also, participants perceived that public figure should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integrity, honesty and morality. In Experiment Ⅱ, participants were asked to

measure what type of characteristics public figure currently have and what characteristics public figures are

expected to ha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differences between current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they are expected to have, except recognizability and physical apparen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on integrity, morality and following the norm, and participants perceived that public

figures should have less economic power, social status, and influence on the society. Experiment Ⅲ measured

what types of occupations public figure would ha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blic officials, entertainers were

considered as public figures. Experiment IV evaluated punishment and forgiveness on an illegal action committed

by public figure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evaluation of punishment,

criticism, self-reflection between a public figure and an ordinary person.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ublic figure, illegal behavior, punitive judgement, criticism, forgiveness


